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 

| 서론 

11 . 임신중절 허용의 역사와 현행 법제 
川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관련 결정 

I. 서론 

우리니라 헌법재판소는 20 1 2년 8월 23일 조산 

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이- 난태히거l 

힌 때에는 2년 이히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헝법 저1270조 제 l항 중 ‘조산사’에 관힌 부분에 

대히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디는 결정을 하였 

다. 이 결정에서 닥태죄에 대하여 판딘히띤서， 지­

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 · 경 

제적 사유에 의힌 낙태를 허용히-고 있지 아니한 

갓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힌 과도한 제한이리 

고 보기 아려우므로， 지가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1 ) 낙태죄에 관히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힌 사건 

으로 우리니리에서 찬반의 논의가 많은 낙태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을 히였디고 볼 수 있다 

낙데에 관해서는 각 국가미디 디%댄1. 형태로 

허용히기도 히고 금지하기도 힌디 낙태란 태이­

를 지연 분만기에 앞서서， 즉 태아가 모체 범에 

서는 생멍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모처| 밖으로 배출시죄 이를 사망케 히-거 나， 태아 

’ 이 연구는 2011 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효댁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전학선 .. 

IV . 1946년 헌법 前文과 1789년 인권선언 저12조의 심 

사기준성과그의 적용 

V. 임신중절과 생명권 
VI. 결론 

를 모제 안에서 실해히-는 것을 의미한디 낙태행 

위를 형법에서 처벌히는 이유는 한마디로 폐아의 

생명을 보호히-고지- 힘에 있디 헌법의 인긴의 존 

엄성 규정으로부터 모든 인긴은 존염괴- 가치를 

보호받이-야 하며 인간의 출빌점으로서의 태이의 

생명， 신체도 포섭시켜 평기된다고 보는 것이다.2) 

우리나리에서 독일이나 미국의 정우 닥태에 관 

한 법제 및 이에 관한 논의에 관해서는 이미 많 

은 논문에서 소개가 되어 있으니， 프땅스의 닉-태 

이l 관힌 논의는 많이 소개기- 되아 있지 않다 프 

랑스의 경우 공중보건법전(C여e de la s;mté publ iqu비 

에서 낙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닉 EH외 관련 

히여 1975년 l 윌 1 5일과 200 1 년 6월 27일 프링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 l )가 위헌여부를 판 

딘한 결정이 있다 프랑스에서 낙태를 금지히 여 

처벌히디가 1 975년 법률에서 낙태를 허용하았는 

더1， 낙태를 허용히는 법률에 대히여 헌법재판소 

가 위헌심판을 하였고， 1 993년 l월 2 1 일 결정에서 

는 형 법잔의 낙대죄를 폐지히는 법률에 대한 위 

힌심사를 히여 합힌으로 선언히였으며， 200 1 년에 

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초기 10주에서 

1 2주로 연장히→는 법률에 대히여 위헌여부를 핀란 

히였다. 본 논문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주요 첼 

정인 1 975년과 2001 년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김학태， 독일과 효댁에서의 낙태의 규법적 평가에 관힌 
비교법적 고칠 EU연구 제26호‘ 2010,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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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선으로 프링-스에서 닉태에 관히여 헌법적인 

논의를 고잘해 보고지- 힌디-

n. 임산중절 허용의 역사와 현행 법제 

1. 역사 

프광스에서 임신중젤은 오랫동안 형시-처벌의 

대상이 되었디 1 8 10년 형법전(C어c péna l )에서 임 

신증접플 긍지히였는데， 임신증젤을 시술한 사람 

과 더불어 임신중절을 한 여성을 힘꺼l 처발하였 

다 이 당시에 임신중절을 힌 여성은 징역형에 

처히도록 하았고， 임신종절수술을 한 의사는 강 

제노역의 처벨이 부과되었디 그 후 1 923년 3월 

23일 법률에 의히여 임신중절에 관힌- 처벌이 완 

회되었는데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히-도록 히­

았다 그러나 제2치 세계대전 당시 비쉬(Vichy)정 

부 히-에서는 1942년 2월 15일 1쉽률이 임선증절애 

대하여 사형끼-지 처힐 수 있도록 히여 1 943년 7 

월 30일에는 임신중절 전문의 산파였던 Marie-Louis 

Giraud가 26번의 불법 임신중절을 하였다는 이유 

로 단두대로 사형이 집행되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 끝나고는 임신중절을 계속 금지히-고 있었으나 

설설적으로 임신중절을 히-였다는 이유로 처벌되 

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임신종절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계속 제가되었나 197 1 

년에는 le nouveel observateur리-는 잡지에 343명의 

프랑스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절 경힘을 밝히 면서 

야성들의 임신중절을 할 권리를 위하여 임신중절 

의 힘법회를 주장히였디. 여기에는 시온 드 보봐 

르 등 유명 여성인사들이 동참히였다 1972년에 

는 성폭행을 딩한 여성이 임신을 히여 임신중절 

을 한 후 이에 대힌 재판이 벌어지면서 임신중절 

에 대히여 합법화히는 주장이 강히케 다l두되었 

다 결국 1 975년 임신중절을 힘-뱀화히는 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Valéry Giscard d‘Estaing 대통 

령 하에서 보건부 장관을 밑고 있던 Simone Veil 

가 의회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히는 필요성을 

역설히-였고， 투표 결괴 임신중젤에 관한 뱀륜α.01 

n0 75- 17 du 17 janvicr 1975 relative à ’111terruptlOn 

volontairc 핑 osscssc)은 괴빈수의 찬성을 얻이 의회 

를 통과히-였다 이 당시에 공증보건박|전(Codc de 

la santé publiquc)에서 엮신중젤을 닫지히-고 있었 

는데， 공줌보건법전을 게정하여 임신종전을 함번 

회- 히는 것을 주요 골지-로 히-는 밤l륜이었다 이 

1 975년 l 월 1 7일 법륜은 임신중침을 허용하는 것 

을 영구히 히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인 한시적으 

로 힘법회히는 것이었다 그 후 결국 1 979년 1 2월 

3 1 일 임신중칠에 관힌 뱀륨(Loi n0 75- 1204 du 3 1 

décembre 1979 1’intelll.lption volonta ire grossessc)이 

앙구히 임신중절을 힘법화하였디 그 후 1 982년 

1 2월 3 1 일 범률(Lρ n082 - 1 172 du 3 1 déccmbrc 

1982 relative à la couvelture des frais afférents à 

l’intc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non thérapcutiquc 

et aux modalités de fi nancement de cette mesure)에 

서는 임신중절에 대히여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히-였다. 그 후 200 1 년 7월 4일 인신증 

절과 피임에 관힌 법률(Loi n0 2001-588 du 4 juillct 

200 1 relative à ’intellllption volontaire de grosscsse 

et à la contraception)은 임 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 

간을 임신 10주끼지에서 임신 1 2주까지로 연장히 

는 것을 허용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3) 

2. 현행 법제 

우리니라으1 경우 임신종절(Jntelll.lption volonta irc 

de grossesse) 혹은 낙태(Avo따ment)와 관련하여 

용어의 시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임신중절과 

낙태를 혼용히는 경향이 있고， 모지-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형법에 

서는 닥태리는 용어를 사용히고 있다 띠라서 우 

리 실정법에서는 낙태와 임신중절을 힘꺼| 사용히 

고 있다4)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외 관랜히여 

3) Pierre-Henri Prélot. Droit des Iibertés fondamentales. 2e 
éd .. Hachette‘ 20 \0. p.151 

4)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와 임신중절 흥어를 
구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호용，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세계헌법연구 제 16권 제3호. 20 \0‘ 
224면 1 앙현아，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합의， 

  

 

  

          

            

          

          

         

        

             

     

           

          

          

           

    

     

          

          

           

           

           

         

  

    

       



공중보건법전과 형법전어써 규'78Õ]:Jl 있는데， ‘lntem따lα1 

volontaire de grossesse’라는 용어만을 사용히고 있 

고 A vOltel1lent이2.]는 용이는 공중보건법전과 형법 

전에서는 사용히고 있지 않다 5) 

프핑-스에서는 공충보건법전 저]L22 11- 1조부터 

제L2223-2조에서 인공임신중절에 관히 여 규정히­

고 있디 프랑스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띤서도 

임신중절을 히는 경우에 있어서 절차 등에 관히 

어 지세히고 엠격하7-11 규제를 히고 있다. 

큰궁한 싱황(I a situation de détresse)에 있는 임 

산부소 의사에게 임신증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러한 임신중칠은 임신 1 2주 이내에만 행하여 질 

수 있디 임신증절은 공 · 사의 의료기관에서만 

행히여 칠 수 있다 첫 번째 요청을 받은 의사는 

임산부에게 임신증절의 방법 빛 위험 그리고 후 

유증 등애 관히여 설명을 힐 의무가 있다 성년 

자인 임신부에게는 일정한 지문을 받을 것을 제 

인히기도 히는데， 임산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문을 받이야 한다 임신중절을 위 

해서는 일주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없이 임신중절이 가능히 

도록 허-고 있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임신중절 

은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디 . 

임신중절이 행히여지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출생을 조절할 목적으로 임신중절이 행해지는 것 

은 금지히-고 있다 

의학적 필요에 의히여 임신종절을 하는 경우에 

는 기간에 상핀없이 임신중절을 힐→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불법적인 임신중절에 관해서는 헝사처벌을 하 

고 있디 임신중절죄에 관하여 형법전(Code pénal) 

7<1l 223-1 2죠에서 규정하던 것을 1 993년 l월 사회 

질서의 디$댄f 조치에 관한 법률{Io i pDlt씨1t diverses 

l1lesures d’ordres soci al)에서 이를 폐지히였고， 현재 

는 형법전 제223- 1 0조에서 당사지의 똥의없이 임 

신충절을 히-는 경우에 5년의 금고와 75 ，000유로의 

벌금에 처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법전 

생명윤리 제7권 제 1 호， 2006. 5. 15면 1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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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불법적인 임신중절에 관히여 처 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신 12주가 지난 후애 의학적인 이 

유가 아닌 이유로 임신중절을 한다든기 의사가 

이닌 지가 인신중절수술을 하는 경우， 정해진 의 

료기관이 이닌 곳에서 임신중절을 히는 경우에는 

2년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에 차허←도록 히고 

있디 만약에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행하여 

진 경우에는 5년의 금고외 75 ，000유로의 벌금L에 

처히-도록 히고 있다 

임신중절과 관련하아 1 982년에는 임신중절도 

의료보험 혜텍을 받을 수 있도록 히 였는데 ， 201 2 

년 10월 정부의 사회보장재정댐률안(Le pl이et de 

loi de financel1lent de la sécurité soc i a l e)을 통하여 

201 3년부더는 100%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지 히고 있다 

프링스에서 임신중절의 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본토에서 신생아의 수 

는 830，000명인데 임신중절은 209，700건이 있었디.6) 

프링스의 임신중절에 관힌 콩계를 보띤 200 1 년 

에는 202， 1 80건 ， 2005년에는 206，3 11 건， 2006년에 

는 2 1 5，390건 ， 2007년에는 2 1 3 ，382건， 2008년에는 

209，245건， 2009년에는 209，269건으로 매년 거의 

비슷한 숫자로 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디 

血. 헌법재판소의 임산중절 관련 결정 

임신중절과 관련히여 프핑스 헌법재판소는 세 

번의 결정을 히 였다 첫 변째는 1 975년 l월 1 5일 

6) Ra pport d’ information n0 1205 AN 22 octobre 2008, p 7 
7) http :// www.i nsee.fr/fr !themes!ta bleau .asp?ref_ id = 

NATnon05223 (2012 11 .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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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정으로 임신증절에 관한 멤률α-ü i n0 75-1 7 du 

17 janvier 1975 relati ve à ’internlption volontaire 

낌 ossesse)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두 벤째 

는 1 993년 l 월 2 1 일 결정으로 형법전의 닥태죄를 

폐지히는 뱀률에 대힌 위헌신사를 히여 훈1-헌으 

선인히-았으며 ， 세 번째는 200 1 년 6월 27일 결정으 

로 20이 년 7월 4일 임신중젤과 피임에 관힌 받l률 

0βi n~O이 -588 du 4 jui \let 200 1 relativc à 1’II1tenuptlon 

volontaire de grossesse et à la contracepti on)의 위헌 

야부에 대힌 결정이다 이 가운네 1 975년 l 월 15 

일 결정과 2001 년 6월 27일 결정이 임신중절에 

관히-여 임산부의 임신중절의 지유-외 데이의 생명 

권에 관히여 주로 설시한 결정아므로 이를 중심 

으로 실펴본디 

1. 1975년 1 월 15일 결정8) 

1) 청구인과 청구 요지 

1 975년 l윌 1 5일 결정은 처음으로 임신중절에 

관하여 합법화히쓴 법률에 대한 위한심판으로 60 

인 이상의 국민의회 의원들에 의히여 위헌심핀이 

청구되었다 청구인들은 임신 초기 1 0주 동인 임 

신중절을 허용히는 것은 헌법 前文에서 근거히는 

각종 원칙들에 위배되는 것이고， 특히 임신종절 

을 허용하는 법률은 유-렘인권협익: 지12조에서 규 

정히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한디고 주장히~였디-

2)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디음과 같이 판시히였다 

“헌법 제6 1조는 헌법재판소에게 의회의 권힌과 

동일한 평가와 결정권을 부여히지는 아니히 였고 

헌법재판소에게 단지 심사에 회부펀 법률의 헌법 

에의 적합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히였던 것이다 

헌법 제55조는 디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적 

법히게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약은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시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 

8) CC. n0 74-54 DC du 15 janvier 1975 

포 시부티 법률에 우선히는 효력을 기 진디 ’ 

만약에 이 조항에 의히-여 조약에게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이 부여된디만， 이 조헝은 이러힌 원 

척의 준수가 헌법 제6 1조에 규정된 위힌멘률섞판 

의 엠위 인에서 보장되어이 한디는 것이디 

위헌으로 선언된 모든 조항은 공포되거니- 적-용 

될 수 없디고 히는 것은 헌뱀 제62쪼에서 기인히­

는 것이고， 헌범 제6 1 조에 근거한 견정은 전대적 

이고 결정적인 특정을 가진다 빈-대로， 법률보다 

조약의 우월성은 힌뱀 저155죠에 규정되어 있는데， 

싱대적이맨서 꽁시에 부수적인 특징을 가진다 

띠-라서 한편으로는 초약의 적용- 영역에 -^-I/힌되는 

것에 따른 것이고 디-른 힌편으로는 조약의 서 1핑 

곡에 띠-라서 그러고 이러힌 조건의 존중이 평가 

되는 시점에 따리- 다양해질 수가 있는 실현의 싱 

호성의 초건에 띠른 것이다 

조약에 반대되는 법률이 헌법에 반대되는 것은 

이니디 

헌법 제55조에 규정된 국제뱀 우위의 원칙에 

대한 통제는 헌법 제6 1조와의 다른 성질로 헌법 

제61조외- 낌 이 행하여 질 수가 없다 

헌법 제61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 

을 때， 조약이나 협약의 죠항에 법률의 적합성을 

심사히는 것은 헌법지{판소의 권한에 속히는 것이 

이니다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은 임신중절을 힐 수 있 

는 인간의 지유를 보장히고 있디 이는 곤궁의 

상황과 의료상의 이유와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 

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2조에 규정펀 지유 

에 위매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정구된 범률은 단지 필요한 경우 

에 한히-여 법률이 정한 조건과 한계에 띠2.1-서만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히여 저11초에 규정된 범 

위 안에서 생땅이 시작된 이후에민 인간 존종의 

원칙에 위매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규정된 아떠한 경우도 공회국 법률 

에 의히 여 인정된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이 

니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한다라고 히는 

1 946년 10월 27일의 헌법 前文에서 선언된 윈칙 

을 위빈하는 것이 아니다 또힌 헌법적 가지를 

  

 

  

          

            

          

          

         

        

             

     

           

          

          

           

    

     

          

          

           

           

           

         

  

    

       



가지는 다른 조문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디-

걸흔적으로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은 1 958년 10 

월 4일의 헌법이 그의 前文에서 선언히는 어떠힌 

조문에도 위반되는 젓이 이-니며 또한 다른 어떠 

힌 헌법 조문에도 위반되는 것이 이-니디 ” 

이 결정은 프랑스 헌법재판에서 큰 의미를 가 

지는 결정인데， 두 가지 쟁점에 대히여 판단히-였 

다. 첫째는 법률이 조약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펀딘권한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임신중절 

을 허용히는 것의 위헌여부인 것이다 

3) 법률의 국제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핀권한 

프랭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하면서 

합헌성블록(Bloc de consti tutionnal i té)을 심사기준 

으로 히고 있는데， 힘-헌성 블록이란 위헌심사를 

힘에 있어서 헌법이 조문으로 된 성분법전만에 

힌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前文이 존중하고 있 

는 규범， 예를 들띤 1 789년 인권선언이라든가 혹 

은 1 946년 헌법전문 또는 공회국법률에 의히여 

인정펀 기본규법， 환경헌장 등도 헌법에 포함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힌 힘헌성블록에 국제 

법은 포힘되지 않는디는 것이다 

프땅스는 헌법 제55조에 근거하여 법률보다는 

국제법이 상위의 규범임을 인정히-고 있다. 따라 

서 범률보디 죠약이 싱위의 규범이므로 법률은 

조약을 위빈-해서는 안 되는데， 법률이 조약에 위 

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시는 힌뱀재핀소가 이닌 

일반 법원이니 행정법원이 하고 있마 1 975년 l월 

1 5일 임신종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조 

약에 위빈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재판 

소가 가지고 있지 않디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맨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민 권한 

이 있디고 하였딘 것이다 9) 그 후 대법원(Cour de 

cassassion)도 1 975년 5월 24일 판례에서 법률이 

조약에 위매되는지 여부를 판단히여 조약이 더 

싱위의 가지플 가지는 규댐이라는 것을 인정히였 

고， 10) 행정최고재판소(αnsei l d’Etat)도 1 999년 Nicolo 

9) CC n0 74-54 DC 15 janvie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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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법률에 대한 조약의 위반여부를 심사히­

여 조약의 상위규범성을 인정히였다 11 ) 대법원과 

행정최고재판소는 그 후 프링스 볍률이나 영랭보 

디 유럽공동체법， 예를 들어 명령이나 지침의 상 

위규댐성도 인정히고 있다 12) 

1 975년 l월 1 5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프랑스 헌 

법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가운데 히 나인 

데 ， 이는 뱀률이 국제법애 위빈-되는가 여부애 대 

한 헌법재판소의 판려|로써 뿐만이 아니라 생맹권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디 

1 974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섬판 

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을 기존의 대풍령， 수 

상， 양원 의장에서 60인의 국회의원으로 확대하 

띤서 처음으로 60인 이상의 국회의원에 의히여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 회부펀 법률에 대 

하여 위헌섬판을 하기 전에，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측띤과 동시에 심판기준에 

대히여 판딘히였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국제법， 

즉 유럽인권협약(conventi on européenne des droits 

de 1 ’ hOlTIme)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심판힐→ 권한이 

없디고 히-였디. 국제법은 위한심사를 하는데 있 

어서의 심사기준이 되는 함힌성 블록( Ie bloc de 

constitutionnal i té)에 해딩 되지 않는다는 것이디 

4) 임신중절에 관한 판단 

1 975년 l 월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힌펀으로는 

1 789년 인권선언 제2조를 근거로 히여 의료진민 

큼이나 여성들의 의지에 있어서 법률이 임신중절 

을 받거나 히는 사람의 지유를 존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히았디 그러나 이 러한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써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 

디. 태이의 보호 문제외 관련하여， 헌법자l판소는 

10) Ch. mixte. 24 mai 1975. Sté des cafés JacQues Vabre. 
매 1975. p567 

11 ) CE Ass .. 20 octobre 1989. Nicolo. GAJA 
12) 전학선， 프랑스에서 국제법괴 헌법재판 공업학연구 지19권 

저11 호. 2008. 2. 299-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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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제도에 의히여 임신중점을 금지히는 것이 

공회국 법률에 의히야 인정되는 기본원칙에 해당 

히지 않는디-고 히았디- 또힌 1 946년 헌맨 前文애 

의히-α| 인정되는 이동의 보호 즉， 국가가 아동의 

전강을 보호히-여야 힌디-는 원칙은 단지 출생힌 

이;후」유더 적용된디 는 것이 다 

2. 2001 년 6월 27일 결정 13) 

200 1 년 6월 7일 싱원 의원인 Bemm'd Sei ll iel를 

비콧힌 60인 이싱의 상원 의원이 임신중점 빛 피 

임에 관한 법률-(I oi rcJative à ’intelll.J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et à la contraccpt i on)에 대히아 헌법재 

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히았다 동 법률은 

공종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 l ique)을 개정히­

는 것을 내용으로 히는 법률로써 임신중절과 피 

임에 관힌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 1 년 6월 27일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두 번째로 태이-의 생명권 

보호외 여성의 임신중절의 지유가 충돌하는 경우 

에 관히여 다룬 것이고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히 

여 언급한 서| 번째 결정이 되는 것이디 

임신힌 여성이 출신을 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1 2주로 연정을 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었는데， 공중보건법전 제22 1 2- 1 조룰 수정히는 임 

선증절 빛 피임에 관힌- 뱀률 저1 2조는 임신한 여 

성이 출산히기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1 0주에서 1 2주까 

지로 연장히-는 것이었디 

1)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긴을 10 

주에서 1 2주로 연장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태어닐 이­

이에 대하여 우생학적으로 선별 출- Ĵ-을 하에 인 

긴의 존엄성을 해침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아의 성장 정도에 따라 비정상적인 성별 불균 

13) CC. n0 2001-446 DC du 27 juin 2001. 

형의 우러가 있을 뿐만이 이니리 태어닐 이이의 

성벨에 띠라 선벨 출신의 우려가 있디는 것이디­

또한 테이의 싱-태에서 인간으로 맨해가는 싱홍l을 

방해히는 것이므로 인긴의 존엮성음 취해히는 것 

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또힌 입법지에게 부과 

되는 주의 의부(I cs obligations de prlldence)를 위반 

히였다는 것이디 의희적으로 임신중절이 허용되 

지 않음에도 불구히고 임신증첼을 허용히는 짓은 

1 789년 인권선언 제4조에서 도출되이 힌뱀적 기­

치의 목적(I es objcctifs de valcur constitu tionnelle)인 

사전예방원칙(Ic principc dc précaution)에 위빈-된다 

는 것이다 또한 1 946년 헌뻗l 前文 저11I조에서 

규정히-고 있는 ‘여성에게 증가되는 의학적 위한! 

으로부터 보호히-기 위힌 예방의 성질싱， 기술상 

의 변호I{changcmcnt dc la natllre ct de la technique 

dc 1 ’ i ntcrvcntion)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히였디 

또한 1 946년 헌법 前文 제 11쪼외 1 789년 인권 

선언 제2조 및 양심의 지유와 대학교수의 독립성 

원칙에 위매펀다고 주장히-였디 

2) 헌법재핀→소 결정 

이에 대히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길이 판시히-였디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가| 속히는 기술적인 측 

띤과 패이-의 성장 상태에 띠른 평가나 결정권과 

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디 입법지는 해당 

영역에서 지-유로이 이전의 상태의 뱀률 조항을 

수정히거나 폐지 혹은 대제히는 입법을 할 수 있 

다. 그러니 이러힌 권한의 행사가 헌법에서 요구 

되어지는 법적 보장을 침해해서는 이나된다 

임신중절을 1 0주에서 1 2주로 연장히여 허용히­

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 근거히순는 여성의 자 

유 사이에서 고려되어 진다 민법전 제 1 6-4조에 

근거히여 임신증절은 우갱혁적인 측핀에서만 실 

행될 수 있다‘ 위기 싱횡에 처한 암신한 여성에 

게 임선증절을 혈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 

힌을 부여하띤서， 입법자는 범률에서 꼬든 댐죄 

로 인한 상태를 배제하였디 또한 더 일반적으로 

  

 

  

          

            

          

          

         

        

             

     

           

          

          

           

    

     

          

          

           

           

           

         

  

    

       



공중보건법전 저1 22 11-1조에서 규정히고 있는 ‘생 

맹의 시작 이후 이긴의 존종’이 내포히는 모든 

원칙뜰의 변회를 배제하였다 

청구인룹의 주장과는 딜리 사전예방원칙이 헌 

법적 가치의 복적은 아니디 

민약에 1 0주에서 1 2주로 임신증절을 할 수 있 

는 기간을 연장히는 것이 더 세밀한 의학적 판단 

이 요구펀디면，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받지 않는 

다는 조건 하에서 행하여 질 수 있디 띠라샤 당 

해 맨률은 이러한 측변에서 층분한 보장을 하고 

있디. 이러힌 조건에서 1 946년 헌받l 前文 제 11조 

를 위반허-였다는 주징은 이유없다. 

공중보건법전 저122 1 2-3조를 수정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임신중절 및 피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임신증절을 히고자 하는 임산부가 병원을 처 

음 빙-문히였을 때 절치에 관하여 규정히-였다 동 

조항은 그 내용을 자세히 규정히고 있는데， 인내 

서류(doss i er-guide)가 임산부에게 제시되어 진다 

동 법률은 안내서류에 법률에 의히 여 가족과 모 

또는 이이 등에게 보장되는 권리 · 구제 · 편의점 

을 열거히도록 하고 있으며， 태어나는 아이의 입 

양 가능성에 관해서도 언급히도록 히고 있다 임 

신중절 및 피임에 관힌- 법률 저1 5조는 공중보건법 

전 제L22 1 2-4조를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 

회적 특징에 띠른 사전 싱담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담은 미성년지인 임산부에게는 필수적 

인 것이지만 성년인 임산부에게는 의무적인 것이 

이-니었다 

청구인들은 주장히-기를 임신증침 및 피임에 관 

힌 댐률 저14죠외 7<1I 5조는 여성의 지유로운 결정권 

을 보장히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며， 임산부가 

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자유를 향유하면서 지-유롭 

고 r성쾌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없 

디는 것이디， 따라서 동 법률은 개인적 자유의 

헌법적 기치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신중절 빛 피임에 관힌 법률 제4조외 제5조 

는 임신중절을 원하눈 임산부의 자유를 보장히고 

있디 꼬와 이이가 향유히는 구제와 구조에 대한 

정보는 시잔에 상담을 거친 성년인 임산부에게는 

주이지지 않는디 사실 상팀을 -할 기회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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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신중절 진에 성년인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데 ，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것 

이 된다 띠리서 임신증절 및 피임에 관한 법률 

제4조외 7<1I 5 .S-.가 1 789년 인권선인 제2조를 위반 

히는 것은 이니다 

임신중절 및 피임에 관힌 법률 저1 8조 2。는 공 

중보건법전 제L22 1 2-8조의 마지믹 두 조항을 폐 

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히고 있는데， 공중보건기 

관의 장이 동 기관에서 임신중젤을 히-는 것을 거 

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히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내용은 양심의 지유와 대학 

교수의 독립성 원칙을 침해힌디고 주장히았디， 

1 789년 인권선언 제 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누구든지 그의 의사표시로 인히-여 뱀률 

에 의해 정하여진 공공질서가 피괴되지 않는디 면 

그의 견해 특히 종교싱의 견해로 인히여 불이익 

을 받지 않이야 한다’ 또한 1 946년 헌법 前文 제 

5조는 다음과 낌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작 

엽장이나 직업에서 출생이나 견해 또는 선앙으로 

인히여 물이익을 받지 이-니한다’ 잉:심의 지-유는 

공회국 뱀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원칙 가운데 

하니로 인정된다 

공중보건법전 제L22 1 2-8조 제 l항을 근거로 하 

여， 의사는 임신증절을 할 책임이 전혀 없디‘ 동 

죠 제2항에서 어 떠힌 산파나 간호사 흑운 의료 

보조인도 임신중절에 침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띠-라서 임신중절을 거부히였을 떼 이를 

처벨헐- 수는 없는 것이디‘ 이러힌 인선증진에 관 

랜된 사람들의 지유는 보정되어 낀다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하여 공중보건기관의 장 

이 해딩 기관에서 임신중절이 행하여지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스스로 수술을 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이: 한다 개인적 

양심에서 오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기 

관에서 근무히는 다른 의료진의 자유를 희생시키 

띤서 행사될 수는 없다 이러한 조헝은 결국 법 

잎에 그리고 공공서 비스에 있야서 사용지 의 평등 

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디 

대학 교수의 꼭립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공 

공서비스 기관의 장으로서 醫師의 지-유가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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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관련이 없디 

공증보건법전 제L22 1 2-8조는 어떠힌 헌법적 가 

치를 가지는 규법도 위띤하지 않는다 “ 

N. 1946년 헌법 前文과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의 심사기준성과 

그의적용 

헌법재판소는 1 973년 1 2월 27일 켈정에서 처음 

으로 1 789년 인권선언을 심사기준으로 히-여 법률 

의 위헌심판을 히-였는데 c성시적으로 1 946년 헌 

법 前文에 대히여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심사기 

준으로 인정한 것은 1 970년 6월 1 9일 결정에서였 

다 14)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1946 

년 헌법 前文을 위현법률싱판을 히는데 있어서 

심사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개탤적 

원칙(1않 pnnclpes paltlc베이cmcnt néc∞잃ircs à notre 

temps)’ 가운에 하나를 도출히 였다. 그 후 l 년 뒤 

인 1 97 1 년 7월 1 6일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1 946년 

헌법 전분을 인용히-지는 않았지만 ‘공회국 법률 

에 의히여 인정되는 기본원칙(les plincipes fOI떠ancntaux 

reconl1us pru‘ l않 lois de la République)’을 설시하였다 

200 1 년 임신중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789 

년 인권선안 제2조를 언급하였다 1 789년 인권선 

언 제2조는 ‘꼬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천부적이고 자연적인 권리의 수호이디- 이러힌 

권라는 자유 , 소유， 인전， 압제에 대힌 저항이다 ’ 

리-고 규정히→고 있는데， 법률이 1 789년 인권선언 

저1 2조에 내표되어 있는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이디. 왜냐하띤 임심증절을 자유]롭게 히지 않 

을 여성의 지유민큼이니 임신중절을 히는 사란의 

자유를 보장히-기 떼문이리는 것이다 

또한 1 946년 헌법 잔문운 디음과 짙은 내용을 

담고 있디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어린 아 

이와 모 그리고 근로지셰게 보건과 산모의 안깐， 

14 ) CC. n070-39 DC du 19 juin 1970 

휴식과 페저를 보호한다. ’ 힌멤재판소는 임신중절 

법률이 1 946년 헌법 前文의 국기가 이린 이이의 

보건을 보호힌디는 내용을 위빈하지 않는디-고 히~ 

였디 이러힌 헌변재판소 견정으로부터 디-음과 

김은 겔콘을 도출혈- 수 있디- . 1 946년 헌법 前文

은 일반적인 표현엮에도 불구히-고 완전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댐이라는 것이디 또한 어렌 이 

이에 대한 보건 보호는 힌법적인 요구리는 것이다 1 5 ) 

가령 200 1 년 임신중절 결정에서， 보건보호권(Ie 

droit à la protectiol1 de la santé)은 1 946년 헌법 前

文 지111조에서부터 재확인되고 있다 헌법지}판소는 

결정문에서 ‘만약에 10주에서 1 2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긴을 연정히는 것이 더 세밀한 의학 

적 행위가 요구된다띤， 임산부의 건강이 위햄받 

지 않는다는 죠건 히-에서 행히여 질 수 있디 따 

라서 딩해 법률은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힌 보장을 

히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1 946년 헌법 전문 제 

11조를 위반히였디는 주장은 이유없디 ’리고 히였다 

이 결정에 의히여 패이-가 이이가 이니기 때문 

에 이러한 원칙들이 무시되야진 것은 이-니디리고 

생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 946년 헌법 前文

이 그 이전의 헌법 前文 인-이었던 것괴는 달리 

임신 상태 이후를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수정된 배 

아와 관련히여， 입법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 

면서 모든 싱횡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미 잉태된 배이가 보호되어이: 한다는 것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이후의 인간의 존염은 아직 적용되지 않 

을 수 있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디는 것이다.16) 

1975년 I 월 1 5일 임신중절에 관힌 헌법재판소 

결정은 1 946년 헌법 前文을 힘헌성 블록에 포힘 

시키띤서 위헌뱀률심판의 적용 영역을 확장시켰 

디고 할 수 있다 1 7) 1 946년 헌법 前文의 원칙들 

은 20 1 0년 3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Ie question 

15) 이러한 결정은 CC. n02007-555 DC du 16 août 2007, Loi 
en faveur du travail , de 1’emploi et du pouvoir d'achat. 
con. 9 in fine 

16 ) CC. n09~ -343/344 DC du 27 juillet 1994 
17) Louis Favoreu et LOiC Phi lip, GDCC, 16e éd.. 201 1.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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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힌법적 가치를 가지는 원칙들로 인정되어 

위한심사의 심사기준으로 작용 히-고 있디 19) 

그러니 이러한 1 946년 현번 前文의 진체를 힘 

헌성 블록이l 포힘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핀-도 있다 즉 현행 헌법 前文을 해 

석히-는 데에는 두 가지 진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958년 힌범 前文은 ‘프랑스 국민은 1789 

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 946년 헌법의 前文에 

서 확인 · 보완펀 인권 및 국민주권의 원리와 2004 

년 환경힌장에서 정의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애 

착을 엄숙히 선언한다 ’20)리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958년 헌법 前文을 해석해 보면 위헌 

법률심판에 있어서 심사기준으로 1 789년 인권선 

언과 1 946년 헌법 前文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포 

함될 수 있다고 생각힐 수도 있디‘ 그러니 반대 

로 1 958년 헌법제정권력지-가 헌법적 가치름 가지는 

것으로 인권(droits de 1 ’ homrre)과 국민주권( souveraineté 

nationa l e)으로 한징된디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 

이디 즉 순수힌 의미에서의 지유를 의미히는 것 

에 힌정되고 경제 ·사회권은 포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애착( attachement)이라는 표현을 해석 

하는데 있어서 1 946년 헌법 前文으로부터 도출되 

는 다%댄f 윈칙틀이 상대적 가치를 가진디고 평 

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1) 

1 946년 헌법 前文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 

18)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에 관해서는 변해칠， 프랑 

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혁과 성과， EU연구 제28호 201 1. 
93-115면 1 정재황，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에 대 

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2010. 12, 519-560면， 
전훈， 프랑스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변화와 우선적 위헌 

(합헌)심사(QPC) ， 공법학연구 제 1 2권 제2호‘ 201 1. 5, 
225-248연 , 전학선， 프랑스의 사후적 규범통제 도입에 따 

른 헌법재판의 변화， 헌법학연구 제 18권 제3호， 2012. 9, 
511 -557면 

19) 예를 들어 Cc. n02010-14/22 QPC du 30 iui1 let 2010; CC 
n02010-25 QPC du 16 septembre 2010; CC. n02010-80 
QPC du 17 décembre 2010; CC n 0201 0-98 QPC du 4 
février 2011 

20) Le peup1e fançais ααlame s이ennellement scn attachement 
aux Droi ts de I'homme egt aux prinp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 ils sont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confirmée et complélée par le 
Pr강ambule de la Consti tution de 1946 

21) Louis Favoreu et Lolc Philip, GDCC, 16e éd ‘ 2011,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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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디. 첫째는 ‘ 1789년 인권선언’의 엄 

숙한 확인이고， 물째는 ‘공회국 법률에 의하여 인 

정되는 기본원칙 ’에 대힌 존중， 셋째는 ‘우리 시 

대에 필요한 개별적인 원칙’의 선언이디 ‘우리 

시대에 펼요힌 개벨적인 원칙’은 1 975년 이전에 

는 잔혀 인용된 적이 없었는데， 이 원칙은 디양 

한 원칙들을 내포히-고 있고 경제 · 사회권의 내용 

플을 내포히고 있다고 볼 수 있디“우리 시대에 

필요한 개별적인 원칙’은 헌법적 가치로씨 인정 
비끼 。 l r
C:~→ 시、「 

1 946년 헌법 前文은 티협과 조화의 소F물이랴· 

힐 수 있다 1 946년 헌법 前文은 세계 제2치 세 

계대전의 레지스탕스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사상 

의 반영이라 할 수 있디 즉 시회주의와 지-유의 

바탕위에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디 저1 2 

지- 제힌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ndré Phi li p은 

1 946년에 구 소련의 사회주의의 실현과 서방 국 

가들의 자유주의 실현 시-이에서 양쪽 꼬두를 포 

함시껄 수 있는 사회주의외 인격주의를 포함하는 

정신을 깅조히 였다 이를 위하여 제도와 관련펀 

조문에 대한 합힌성 통제뿐만이 이니라 원칙적으 

로 인권에 대한 힘헌성 통제를 함께 고려하았다. 

띠리서 그는 자유의 가치에 대히여 주장히였고 

자유 존중의 펼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유를 헌법 

의 수호지 인 대통령의 보호 하에 두도록 주장히­

였던 것이다 그펌에도 불구히고 1 946년 헌법제 

정권자들은 현법 前文에 내포된 원척들에 대하여 

입법지-가 위배히는지 여부를 통제하도록 히는 것 

을 거부히였던 것이디， 띠리사 이러한 원척들은 

칠학적 도닥적 가치 이싱의 가치를 인쟁받기 어 

려웠던 것이디 입법자가 입법을 통히여 존증히­

기를 바라는 갓 이싱의 규범력을 가질 수 없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규법으로 인정되었으며， 실정 

법상의 규범력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헌멤재판소가 1 946년 헌법 前文을 합헌성 블록 

에 포함시가고 입법지로 하여금 1946년 헌법 前

文을 준수하게끔 히-는 것은 J 789년 인권선언에 

니티-는 권리들-특히 재산권 의 적용에 있어서 너 

무 엄격히게 적용히는 것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 

키는 효괴가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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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 789년 인권선안에 니-티-니는 원 

칙들과 1 946년 힌법 前文애 나타니는 원척들 사 

이에서 규볍들 사이의 우열을 고려히-지 않고 조 

화로운 쥔정을 히고지- 노랙하았다 또힌 힌번지} 

딴소는 힌댐 홈Íj文에 니티나-는 각종 원척들에 대 

히여 구분없이 적용될 수 있디고 인정히았다 

1 946년 힌법 前文애 니타니는 권리외 원칙들은 

한반l적으로 보장된 지유의 행시-와 함께 조회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는 입뱀지-로 하여담 사법적 

통제플 똥하아 조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8월 1 6일 결정에서 힌댐지{펀소는 “ 1 946년 

헌뱀 前文 제7조에서 ‘파업권은 파엽권을 규율히­

는 뱀의 틀 안에서 행시-되어 진디-’리고 설시히-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저|정히-띤서 헌법 제정권자 

는 피엽권이 헌법적 가지를 가지는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엽권은 제한이 되는 짓이고 입 

법자는 피엽이 수딘으로써 직업적 이익을 수호히­

기 위한 것과 파업권이 침해할 수 있는 일반적 

이익의 수호 사이에서 필요한 조회플 이루도록 

하여야 히는 것이디 특히 공공서비스와 관련히­

여 ， 피업권의 인정은 입법지로 히-여금 공공서비 

스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히여 파업권에 대힌 

제한을 히-는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는 없다 피­

엽권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의 계속성도 헌법 

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 

다 23) 이러한 견해에 띠르면 입법자는 헌법적으 

로 요구되는 법적 보장을 빅탈히-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새로운 입법을 히는데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젓이디-

v. 임신중절과생명권 

1 . 여성의 임신중절의 자유 

프광스에서는 여성들의 임신종절의 자유는 지 

22) L. Gay‘ Les droits-créances constitutionnels, Bruylanl, 
2008, p 826 

23) CC. n0 2007-556 DC du 16 août 2007 

신의 신체플 지유로이 할 권리(dro it de disposel 

de SOI1 corps)에서 도출된디고 보고 있디 신체를 

지-유로이 헐- 권리에서 임선중젤의 지-유가 인정되 

는 것이다 프랭스에서 의학적 팔요기 이-닌 일딴 

적으로 인신증절을 헬- 수 있는 경우감E 임산부가 

곤궁에 처한 싱-황(situatiol1 dc déb'CSSC)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렇지만 곤궁에 처한 경우인지 여부 

는 전적으로 임산부기- 갤정히도록 인정되고 있 

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신체를 지­

유로이 할 권리애서 니온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 24) 프랑스 행정최고자l판소는 ‘성인인 。'1 성에게 

는 지신이 인공임신종절을 정딩회-힐-만한 싱황에 

처해 있는기를 스스로 평가할 권리가 법적으모 

인정된다’고 보있디-25) 공중보건법전 제L22 1 2- 1조 

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곤궁에 처힌­

싱횡인 경우로 히-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임신증절 

을 할지 여부를 결정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 지신 

이라는 것이다 띠라서 임신힌 여성은 임신 1 2주 

이전에는 지-유로이 임신중절을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는 임신중절을 히지 않을 지쥐-가 있 

다. 또힌 의사에게는 임신중절을 위한 수술에 참 

여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가 있디 그러나 임신중 

절에 관히여 헌법에는 규정이 없디 디-만 필요한 

정우에 법률이 정힌 조건과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이다 26) 띠리서 헌법재판소는 아이의 권 

리와 임신한 여성의 권리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 

이야 했다， 그러나 이러힌 균형이 명확히지가 않 

았던 것이 시실이다 프랑스 대법원(COlU' de cassatiol1) 

은 20이년 패어날 아이는 이직 완전한 인간으로 

보기 어 럼디고 하면서 태어날 이이에게는 과실치 

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히(였다낀) 

200 1 년 임신중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1 975년의 임신중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1 994년 7월 27일의 bioéthique결정28)에서의 판례를 

24) Jacques Robert et Jean Duffar , Droits de I'homme et 
libertés fondamentales, 8e 00 .. Montchrestien, 때9， p248 

25) Arrêt Lahache, CE. 31 octobre 1980, n0 13028 
26) Louis Favoreu et Loïc Phil ip. GDCC, 16e éd. , 2011 ‘ p101 
27) CC. cass. arrêt du 29 iuin 2001 

  

 

  

          

            

          

          

         

        

             

     

           

          

          

           

    

     

          

          

           

           

           

         

  

    

       



댄경한 것은 아니 었디 현재의 의학적 지식과 기 

술적 싱태에서 임신종절의 기간을 연장히여 10주 

에서 1 2주로 연장힌다고 하더리도 임신중절은 산 

모의 건장을 위히여 위험없이 행히여 질 수 있디 

는것이디 

임산부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할 권리는 신체 

를 지유로이 할 권리에서 출발한디고 보고 있는 

데， 민약에 태이를 인긴으로 인정힌디 면 보호되 

어이: 할 생 명권의 주처|로 인정을 히 여야 힐 것이 

다 그러나 생명권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단계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 

판소는 1 975년 l월 1 5일 결정에서 ‘청구된 법률 

은， 딘지 필요한 경우에 힌히여 법률이 정한 조 

건과 한계에 따라서만， "'11 1 조에 규정펀 범위 인 

에서 생명이 시작펀 이후에만 인간 존중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으 

며， ‘이 법률에 규정펀 야떠한 예외도 공화국 법 

륜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이 니며 ， 국가는 아꽁의 건깅을 보호힌다라고 하 

는 1 946년 1 0월 27일의 한법 前文에서 선언된 원 

칙을 위반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뱀적 가치를 

가지는 다른 조문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 

고 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이유가 헌법 

적으로 보호되는 생망권의 존재여부를 설시한 것 

은 이니며 생명권이 보장되는 인간의 시작이 어 

느 시점부터인가를 명확히게 받힌 갓은 이-니다 

1 994년 7월 27일 bioéthiqllc 결정에서도 이를 명 

확하거l 한 것은 이니었디 이 결정에서 헌법재펀 

소는 생명이 시작된 이후에 인간 존중에 대힌 법 

률싱의 원칙플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싱의 

원척들을 존중하고 있디고 히였디 그러나 이 걸 

정이 법률싱의 원칙들이 헌법적 기치를 가진디는 

것을 의미히는 것은 이-니며， 닥태죄의 폐지가 힌 

법싱의 원척틀에 위매되는가 히-는 문제를 이끼히­

였던 것이다 29) 

1 993년 l월 21 일 갤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 

죄를 폐지히-는 젓이 헌법적 원칙의 보장으로부터 

28) CC. n' 94-34:’1344 DC du 27 ju川 et 1994 
29) Pa tri ck Wachsmann, Libertés publiaues, 6e éd , Dalloz‘ 

2009, 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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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것은 아니리고 하였디 30) 

200 1 년 6월 27일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간 

의 존엄성 보장과 1 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 도 

출되는 여성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지 히 

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바|아의 생 I정권 

자체가 헌법회의 대상이 이니리고 하였디 이것 

은 단지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디 3 1) 

행정최고재판소도 임신중절에 관힌 볍륜이 유 

럽인권협약 저1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히-였다 32) 

2. 생명권 

인긴의 존엄성이 적용되는 영역은 인간의 존엄 

성 지체가 스스로 정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입법 

자가 야느 범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갓을 

정한다고 볼 수 있디'. 20이년 6월 27일 결정과 

1 994년 7월 27일 bioéthiqlle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는 입볍지에 의하여 정해진 인간의 뱀위를 평가 

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절대적인 범위에서 보장되는가를 심사히-는 것이 

아나라 상대적인 범위에서 보장되는가를 심사한 

디는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이러한 섣시는 인간의 

손염성의 개념과 배치되는 것이리-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의 불맹확성과 그 본 

질적인 특성에 기인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긴 

의 존엄성의 각 해당 영역에서 구f율히는 맨의 틀 

안에서 구체화 된디고 힐 수 있다 33) 

인간의 존엄성의 향유추처l는 누구인가 히는 문 

제에 관히여 고려해이: 한디 그러니 인간의 존엄 

성의 개념이 불명확히-고 헌법자l핀소의 결정도 멍 

확히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의 향유 

주체를 멍확히 히기 이렴디띤 법률에 의히여 보 

호하는 인간의 범위를 정히는 것이 종요히 게 펀 

30) CC. n'92-317 DC du 21 janvier 1993 
31) Patrick Wachsmann, oP. ci t.. p458 
32) CE. 21 déCembre 1990, Con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 les catholiques et autres 
33) Véronique Gimeno, Les apports de la déCision IVG au 

lraitement jurisprudenliel du principe de sauvegarde de 
la dignité de la personne humaine" RDP, 2001 , p.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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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이는 결국 σ|성의 인간의 존엄성인지 테이의 

인간의 존엠성인지 혹은 부꼬의 인간의 존엄성인 

지 등의 분제가 되는데 ， 만약에 인간의 존엠성을 

젤대적인 것으로 이해한디-띤 이러힌 주체에 띠른 

구벨은 그 의미가 약하|진다고 힐- 수 있디- 인긴 

의 존엄성을 점대적인 것으로 인식한디 띤 인긴의 

존우l성의 개념은 무용히-거1 되고 싱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띤 기본권 보호플 위한 유명한 도구기 

될 수 있을 젓이다 34)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적 권리인 짓은 영확히 

다. 생맹권은 인간의 지연권이띤서 동시에 팔수 

불가결힌- 권리로 인정된다. 이는 1 789년 인권선 

언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된디고 볼 수 있는데， 특 

히 1 946년 헌법 前文 제 I1조 ‘국가는 모든 사림 

의 특히 아린 이이의 건강을 보호힌다’리는 규 

정으로부티 인정펀디-고 힐 수 있다 이러한 생맹 

권이 출생 전부티 인정될 수 있는가 히는 점을 

생각하여야 힌디 어떤 단계에서부터 인간이 기 

지는 생 r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히는 점을 

고러하여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하여 헌 

법지}판소는 법적인 판단을 명확히 히지 않았고 

의학적 핀딘-만을 힌 것이라 할 수 있디 

임신중절에 빈대하는 지들의 논거 가운데 히나 

가 생명의 시작이 출생이 아니라 잉태되는 순간 

부더 생멍이 시작되는 것이리는 것이다 패이-는 

사렘과 유사히다는 것이다35) 

유럽 인권위원회(Commiss 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1 ’ homme)는 갤정에서 유럽인권협약 제2조에서 

규정되어 보호되는 모든 인간에는 대어닐 이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히였고，36) 또힌 유럼인권 

재 핀-소(COllf ellropéenne des droits de 1 ’ homme)도 

태어닐 이이는 유럽인권협익'(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1’homme) 저1 2조의 인간으로서 고려될 

수 없으며， 태어 닐 이-이의 생명권은 임산부의 권 

리외 이익에 의히여 제한되어진다고 히였다 37) 

34) ibid, p 1491 
35) Arlette Heymann-Doat et Gwénaële Calvès, Libertés 

publiques et droits de 1‘homme, ge éd, LGDJ, 2008, 
p176 

36) D. 8416179, 13 mai 1980 X c/RU, DR 191258 et 0 
17004/90, 19 mai 1992, DR 73/180 

그러나 이러힌 결정도 유떤인권협익: 회원국에서 

이미 임신중절을 입법회한 경우가 있기 때분에 

이를 문제화도l지 않게 히-기 위한 결정이라는 견 

해도 있디 38) 

1 994년 7월 29일 인간의 신제존증어| 관한 법률 

(Ioi n094-653 dll 29 jllillet 1994 relative all respect du 

corps hllma i n)이 민뱀전(code ci v i l )을 개정히는 것 

으로 민법전 저11 6조를 신설히-여 ‘법륜은 인긴의 

우월성을 보장히 며 ， 인긴의 준엠성을 침해히-여서 

는 아니되며 생멍이 시작된 이후L부터 인간으로 존 

종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러힌 민법전 

의 규정은 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있다 39) 

시실 헌법재판소는 태이의 생맹권이 임신중절 

의 기긴을 연징힘으로써 문제가 된디는 점에 다1 

해서는 확실힌 해답을 주지는 않았디- 임신중절 

을 헬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최대힌으로 연장히핀 

서， 입법지는 생명이 시직된 이후로 인간의 존엄 

성이 보장되어지는 힘리적인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었디 프링스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절에 

대히여 영획힌 입장을 취히였디고 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러힌 신중한 태도는 유럽 인권재판소 2004년 

7월 8일 판결40)에서도 니티 니고 있다 유럽인권 

재판소는 의학적 실수로 태이-가 죽은 시칸에서 

태어날 이이가 유럽인권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인 

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히여 답을 힐 수 없다 

고 히였디 이것은 생명권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 

히쓴 것은 국가의 평가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의 

미히는 것이라 할 수 있디-

프랑스 대법원의 형사부는 2002년 6월 25일 판 

결4 1 )에서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히는 죄 

형법정주의에 따르면 아직 살아서 태어니지 않은 

아이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디고 하였다 42) 

37) Cour GC, n0 53924/00, Vo c.France, 8 jui llet 2004,80 
38) Louis Favoreu et s, Droit des libertés fondamenlales, 4e 

éd. , Da lloz, 2007, p.412 
39) Dominique Tαpin ， LibertéS publiques et αoits fondamentauκ 

Seui l. 2004, p398 
40) CEDH. aft. 53924/00, VO c/ France, 8 iui llet 2004 
41) C. Cass. crim. du 25 juin 2002, 00-8\. 359, 

  

 

  

          

            

          

          

         

        

             

     

           

          

          

           

    

     

          

          

           

           

           

         

  

    

       



프핑-스에서 국회의원의 제안에 의히여 임산부 

가 티 인의 의히여 뱃속의 이-이를 앓게 되는 경우 

형사보호를 히고자 히는 시도가 있었디 예를 들 

이 타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뱃속의 아 

이를 앓게 되거니 혹은 의료과실로 인히여 뱃속 

의 아이를 잃게 되는 경우 이를 형사보호하.Jl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빈면에 n]국에서는 산모가 피해자인 

사건에 있어서 배아에게 끼친 피해를 구별되는 

뱀죄로 규정한 법률에 대하여 507H 주 가운데 31 

개 주에서 채택히였고， 이러한 멤죄는 잉태 단겨l 

부더 적용되는 것으로 히고 있디 .43) 

1 975년 l 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네아날 이이의 생명권과 관련히여서는 유럽인권 

협약 제2조가 보장히고 있디고 주장히 였다 유럼 

인권힘익: 제2조는 ‘모든 사굉의 생명권은 법률에 

의히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 

럼인권협약 저] 2조를 근거로 임신중절을 허용히눈 

것이 유펌인권협약 제2조에 위반된디고 주장하였 

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국제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 

단헬- 권한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생명권이 언제부터 인정될 것인가 히는 문제는 

이려운 문제인 것이디 . 만약에 생물학자니 유전 

공학지- 혹은 의학지들이 생멍의 정의를 내리기 

어렘디띤， 법학자가 이를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인가라고 빈문히는 학지-도 있다44) 이러한 어려 

운 점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엮성을 조화시커고지­

히는 경우에 제기된다 생명권은 딘지 이미 대어 

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태어날 사 

람에게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걸 

곽 인긴의 존엄성의 개념을 어디끼지 인정할 것 

인가 히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디 존재 

42) 이와 같은 판례로 Ass. plén. 29 juin 2001 , D. 200 1. Jur 
2917; cf. Crim. 2 décembre 2003, Proc. Gén. Prés. CA 
Versai lles, D. 2004. IR. 251 

43) Louis Favoreu et Lorc Philip, GDCC, 16e éd ‘ 201 1, 
p 102-103 

44) NOëlle Lenoir, Respect de la vie et droit du vivant, 
L'éthiQue du vivan l, Editions Unesco, 1998, p.179 

109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 | 전학선 

론적 입장에서의 존엄성은 유일히게 존재힌디는 

사실에서부티 인정되는 가치를 의미한디고 할 수 

있고， 윤리적인 입장에서의 존염성은 인간 그 지 

체가 이니라 인간의 작용에 가치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5) 

헌법재판소는 1 975년 l 월 1 5일 결정에서 인간 

의 존염성에 대히 여 원용히지 않있고， 생명이 시 

작펀 이후에 인간 존증의 원칙의 성질에 관히-여 

믹 연하게 원용 하였다 1 994년 7월 27일 bioéthiqlle 

결정에서는 이러한 원척들에 대히여 헌법적 가치 

를 맹확히케 부여히-지는 않았디 디센 법률에 정 

해전 범위 안에서 인긴의 촌암성을 ~장한다고 

하였디 띠리-서 인간 촌중의 원칙은 존엄성 보장 

을 위힌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지 그 성질싱 니타 

나는 것은 아니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부더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명확히거! 핍을 히지 않았다. 

3. 임신중절의 자유와 생명권의 충돌 

임신중절의 문제는 페어날 이이의 권리와 곤궁 

에 처힌 여성의 임신중절의 지-유와의 사이에서 

조화를 찾이야 하는 것이었디 200 1 년 6월 27일 

겹정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 

하여 다른 헌법 규범들과 달리 휘힌성 블록의 싱­

위에 있는 듯한 설시를 히여 왔디， 이것은 인간 

의 존엠성이 다른 힌법규범들과의 관계에서 어떠 

한 가치를 기지는 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분이 

었디 이미 래어닌 인간에게 인긴의 존엮성을 보 

장히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없디고 히-더리­

도 태아에게도 동일히게 적용될 수 있는가 히는 

것은 많은 논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맨위 

에서 1 994년 7월 27일 bioéthiqlle 깔정은 인간의 

존엠성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히는 것은 

아니었디 왜냐히면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엠성 

을 도출히댔을 떼 임볍지가 인간의 존엠성의 적 

용- 영역을 결정휠 수 있디-고 하였기 띠|분이다 46) 

45) Roberto Andorno, La bioéthique et la dignité de la 
personne humaine, PUF, 1997, p.37 

46) Véronique Gimenα oP. ci t., p.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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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받l재판소는 곤궁에 처힌 여성의 권리외- 태어 

닐 이아의 권리 시이에서 균펑을 찾으려고 한 것 

이 이-니라 인긴의 존엠성괴 여성의 지유 사이에 

서 균형을 칫으려고 한 것이었다- 즉 헌밴재판소 

는 문제뜰 일반회히-여 해견히려고 한 것이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태어날 이이의 권리 흑은 장래 

애 인간이 웰 권리외- 여성의 권리가 대린되는 것 

은 아니라고 히였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존엮성과 여성의 지쥐- 사 

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인긴의 존우!성이 더 이 

상 디른 권리보다 우월적인 기-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즉 인간의 존엄성도 힘헌성 

블록에 포함되는 것이 된다 

헌뱀이 인간의 존엄성 보징과 여성의 임신중절 

의 지유 사이에서 법익균형성을 고려한다고 헌법 

제판소가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의 주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을 히-지 않 

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태이의 권리외 여성의 권 

리 사이에서 법익균형성을 고려히지 않은 것처럼 

되었다 결국 임신중절을 히는 여성의 싱태가 태 

아의 인긴의 존엄성을 침해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47) 사실 헌법재판소는 해결책으 

로써 티혐점을 찾았다 다른 국가들에서외 마찬가 

지로 헌법재판소가 적용해야 하는 심사기순 규범 

의 불확정성과 풍부성을 상기힐 팔요가 있다48) 

1 989년의 Nicolo 판결을 고려하여， 행정최고재판소 

(Conseil d’ Etat)는 프랑스의 임신중절에 관한 입법 

을 유런인권혐익:과 비교히이 판결을 히띤서 유럽 

인권협약 저12조의 생명권의 효력에 관히여 설시히 

였다 49) 이점에 관히여 행정최고재판소는 프랑스 

번률이 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시를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의 적합성에 대하여 

심사를 힌 조문에 대히-여 선언을 하였다 행정최 

고재판소는 임신중절에 관한 프링스 법률 조항이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히는 유럽인권협약괴-

47) ibid. p.1491 
48) 이와 관련하여서는 AIJC. L’ interruption volontaire de 

g∞sesse dans les jurisαudenoe ∞nstitutionnelles oomparæs. 
때x-en-Provence. 22 octobre 1986. 때1:: 11-1 986. pp.219 et s 

49) CE. Ass .. 21 déCembre 1990. Conféd강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 liales catholiques et autres. Lebon 369 

양린헬- 수 없는 것이 아니리고 히-였다， 행정최고 

재판소는 사띤-이 녁|이나기 이전부터 생「잉과 인간 

으로서 존재힌디-고 인정히-띤서， 서로 떤관되거l 생 

각히여 생명괴- 시-팀을 보장히는 권리는 전대적인 

것으로 고러되어 질 수는 없디-고 히-였디 헌법제 

핀-소는 1 994년 7원 27일의 bioéthiquc 견정 50)에서 

청구된 법플의 힘헌성 통제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 

범들 인에 모든 인긴의 존엄성윤 생「잉의 시작 이 

후로 인정하지는 않있디 이러한 입장은 프땅스 

대 뻗l윈도 마찬가지였다 5 1 ) 

생 I핑권과 여성의 임신종칠의 지유기- 층펀-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생맹권 

이 우선이 된다고 힐 수 있다 그러니- 프링스 공 

중보건법은 임신중절을 일반적인 임신중질과 의 

학적 필요에 의힌 임신중절， 두 가지플 인정히고 

있다. 이러한 임신증절에 대한 인정은 생땅권보 

다는 여성의 임신종절의 자유를 더 우선시 히는 

것일 수도 있디-.52) 

2001 년 6월 27일 겔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매이-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를 모두 깅조히 였디 1 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 유래히는 여성의 권리는 임신 

중절이 여성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상확하게 니 

티내고 있으며 비인간적 대우로부터 보호맏는 인 

간의 존암성 보장은 생명이 시작된 이후L부터 보장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200 1 년 6월 27일 결정은 

여성의 임신중절을 할 권리와 대이의 생멍권 사이 

에서 헌뱀이 추구히는 균형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긴을 임신 초기 1 0주에서 1 2주로 연장히였 

다고 히여 깨지는 것이 아니 라고 히-였디-.53) 

헌법재판소 결정에 띠르띤 헌법은 인간의 존염 

성과 여성의 지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힌 

다고 히-였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간의 존엠 

성의 주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지는 

않디 따라서 태아의 존염성에 관하여 생각히| 보 

아야한다. 

50) CC n0 94-343/344 DC du 27 juillet 1994 
51) C Cass crim. 27 novembre 1996. X et autres. D. 1997. 13 
52) Gilles Lebreton. Libertés publiques et droits de 1‘hommes. 

8e éd ‘ Sirey. 2009. p.280 
53) Pierre-Henri Prélot. Droi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2e 

éd .. Hachette‘ 2010‘ p.151 

  

 

  

          

            

          

          

         

        

             

     

           

          

          

           

    

     

          

          

           

           

           

         

  

    

       



첫째는 티|이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히는 

것이디‘ 그러나 태이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 

정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모순되는 것으 

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결정힌디고 하였디 껄 

국 태이어|게 인간의 존엄성을 젤대적으로 인정히 

는 것은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유 사이에서 균 

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없디 이러힌 전에 근거 

히여 보면 곤궁에 처한 여성이 임신중절을 허거l 

되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점 

을 생각해 보아 힌디 임신중절을 히고지 히는 

여성의 인간의 존엠성을 보장하기 위히→야 임신증 

절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존엄성의 개념은 두 가지로 니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불과 구별된다는 점에서의 존엄성과 

인긴으로서 일정한 수준 이싱의 가치를 가진다는 

존염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 보건 

을 위힌 국가윤리지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national d녕thique pour les sciences de la vie et de la 

sallt히54)는 존엄성의 개념을 구분히는데， 동 위원 

회에 따르띤 존염성을 침해히는 것은 임신중절이 

아니라 이아의 성벨을 선택히-기 위하여 임신중절 

을 히고지 하는 여성들의 멍、考라고 히-였다 55) 

결국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인간이 여성이건 

매이이건 보호히고지- 하논 것이라 알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자유를 제한히는 기능을 

힐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이 여성의 자유와 대립되는 개념인 갓은 아니리­

고할수있다‘ 

VI. 결론 

프링스에서 임신중절문제는 과거 전통적인 가돌 

54) 샘명과 보건을 위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omité cons니 I tatif 

national d’éthique pour les sciences de la vie et de la 
san té)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현수‘ 프랑스 샘명윤리법 
상 ‘생명 및 건강과학을 위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 
의 법적 지위‘ 일감법학 제 16호， 2009, 353면 이하 참조， 

55) Véronique Gimeno. OP. ci t.. p.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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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전통에 의허여 금지되어 오다가 1 970년내에 페 

미니즘의 한 헌싱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해 달리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 겹과 1 975년에 임신 

중절이 허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디 

1 975년 l 월 1 5일 결정에서는 임신증절을 허용 

하논 법률이 유댐인권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히-면서 심판매싱­

법률이 헌법에 위빈되지 않는다고 히였다 또힌 

200 1 년 6월 27일 결정은 임신중절을 힐 수 있는 

기간을 임신 1 0주끼지에서 임신 1 2주까지로 연장 

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였는데， 이 걸정에서 

심판대상 법률이 1 946넌 헌법전분 지) 11조와 1789 

년 인권선언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 이-니 라고 하 

여 합헌선언을 히았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힌 탱확힌 핍을 히지 않은 

한법재판소의 태도에 바추이 보띤 인간의 존엄성 

에 관히여 명확한 개념을 정의히기가 열미니 어려 

운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히고 헌 

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권으로써 국민들 

에게 충실히 보장되는가를 심사히이야 힐 것이디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카닥태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디-고 히였고， 기본 

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20 1 0년 5월 27일 결정에서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멍에 대해서 헌받l 적 보호 

의 펼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 

이 긍정펀다고 히 더라도， 야느 시줘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이떤 기본권에 대해 기 

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지 연과학 · 기술 별전의 

성과와 그에 더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 

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히여이-’힌다고 

히 떤서 ， ‘초기배아의 경우 ‘수정이 펀 l페이-라는 

점에서 형성 증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디-고 볼 

여지가 있기는 히나 아직 모체에 착싱되거 니- 원 

시선이 나티니지 않은 이싱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긴과 매이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히기 어렵디고 봄이 일반적이리-는 

점， 매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림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힐 수 있디는 점 ， 수정 후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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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전의 매이-가 인간으로 인식펀다거니 그와 낌 

이 취급히여야 할 필요성이 있디-는 시회적 승인 

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쥐 등을 종힘적으로 

고2;1 헬- 때， 초기 ull이 에 대힌 국가의 보호펼요성 

이 있음은 낼콘으로 히 고，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히기 이 란l디 ’고 히았디.5β) 

프랑스의 경우에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나 

매아의 경우에는 인긴으로서 모든 권리니 지유기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히였고， 이 러힌 이직 타l이 

나지 않은 인간의 권리보디-는 여성의 임신증절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는 입징인 것이다 

우리니 라 헌법제핀소가 개인의 인격권 · 행복추 

구권에는 개인의 지 기운「잉결정권이 전제되는 것 

이고， 이 지기운멍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 

힌 겹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히는 특 

별한 희생을 깅요딩하지 않을 지~유가 포함되어 

있디.57)고 하는 갓과 딜리 ，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임신중절의 자유가 도출되는 근거로 신체를 지유 

로이 할권리를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정우를 

여성이 곤궁에 저한 경우에는 임신 1 2주끼지는 

임선힌 여성의 의사에 띠-라 지~유로이 할 수 있으 

며， 의학적 펼요에 의한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학적 펼 

56)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57)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요가 이-닌 곤궁에 처한 경우에 임신증철을 히는 

것은 여성이 지유로이 엮신종젤 수술을 믿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왜니:히띤 곤궁에 

처힌 경우기- 어 떠한 경우인가를 결정히는 것이 

임신한 여성 지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분이다 

임신중절을 히는 경우 공중보건법전에서 그 섣치­

를 지치l 히 규정히고 있아 임산부에게 임신중절 

겸정을 히는데 있어서 최대한으| 정보를 지|공히고 

신중히 결장할 수 있도록 히-고 있디 

프팡스에서 임신중젤이 합법회되어 볍지|회 펀 

것이 37년이 되었고 임신중절 기간을 임신 1 0주 

에서 1 2주로 연장힌 것이 10년이 넘었디‘ 그러나 

임신중절을 합법화히고 임신증절 기능 기간을 연 

정히 았디-고 히여 임신중절 건수가 크게 증가히-였 

다는 보고가 없디 

임신증절에 관하여 허용할 것이지 여부와 어 떠 

한 조건에서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각 국가의 

문회적 ， 종교적 ， 사회적 여건이니 싱-횡에 띠리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임신중절， 낙태 ， 생명권， 신체를 자유로이 할 

권리 ， 인간의 존엄성， 헌법재판소 

*~딘난경1수 aJ 1 2. II(강 *판운심사 aJI2. l i.I :i *'11 세 악징 3m. I I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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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ésumé I 

L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relative à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en France 

Jeon , Hak-Seon' 

En France, 1’avortement a longtemps été pénalisé, passible des lravaux forcés à perpétuilé, vo ire de la 

peine de morl. Marie-Louise Giraud , dite ‘ la faiseuse d’anges ’, avorleuse pendant la guerre, a ainsi été 

guillotinée le 30 juillet 1943. Selon la Fondation Jérôme Lejeune “C'est évidellllllent un cas ex trême et .. , 

unique." La dépénalisalion de 1’avorlemenl el 1’encadrement léga l de 1’inlerruplion volontaire de grossesse 

(IVG) se firent en 1975, à 녕poque où Simone Veil élait Ill inistre de la Sanlé du gouvernemenl Chirac 

sous la prés idence de Valéry Giscard d’ESlaing 

En France, une IVG peut êlre pratiquée avant la fin de la douzièllle semaine de grossesse. 

La décision du 15 janvier J 975 du Conseil con stilulion삐 peu바1 ê히tr‘'e cωon찌lS잉i벼dé rée coαm뻐m삐11깨11뼈 l’une des plus 

illlportantes rendues par le Conseil Constilutionnel, non seulelllent en raison de 1’objet même de la loì 

sOllmìse à son exalllen qlli porte sur le principe du respect de la vie hll l11aine el qui a donné lieu à des 

débats passionnés, l11ais surtolll en raison des cOllséquences juridiqlles de celte décisioll sur le plan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Rendue vìngt-six après la pl히nière décisìon relative à ’avorlel11ent, la décision du 27 juin 200 1 

concernant la loi reJative à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et à la contraceplion, dont I’une des 

disposilions l11ajeurs, objet principal des griefs des sénaleurs requérants, est devenue 1’allongemenl de di x à 

douze semaines de grossesse du délai pendanl lequel une femme enceinle peut, lorsqu ’elle se trouve du 

fait de son état dans une sìtuatiuon de détresse, recourir à lIne ìnterrllption volonlaire de grossesse, 

n’apporte pas de modifícations radicales à la jurìsprudence du Conseil conslitlltionnel en ce domaìne. 

Celle nou velle décision du Conse ìl constitlltìonnel Sllr I'ìnterruption volonlaire de grossesse se révèle 

être une confir l11ation de la décìsion de 1975, actualisée allx acquis jurisprlldenlìels, lesquels 배mporlent 

pas de conséqllences décisìves en 1’espèce. Pl lIs qlle jamaìs, en ce domaìl미e com l11e en d’alltres, où les 

considératìons éthiques el pbìJosophiques troublenl, fo rt heureusement, 1’argul11entatio lJ juridique, la réserve 

d’appréciatio lJ reconnue au légìslateur s’adresse finalel11ent, en dérnière analyse, au constituan t. 

Mots- clès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L’avortement , Le droit à la vie, Le droit de 
disposer de son corps, La dignité de I’homme, Le Conseil constitutionnel 

* Professeur de l'Université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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